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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해석

[전자금융거래법] 모바일 쿠폰 재판매업자 및 종이상품권  
또는 대형유통사 통합 포인트로 교환이 가능한 E 쿠폰을 단순 유통
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1)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230407)

모바일 쿠폰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아 수수료를 수취하는 E쿠폰 재판매업자(E쿠폰을 발행하

지 않는 사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E쿠폰 또는 대형유통사 통합포인트로 교환이 가능한 E쿠폰을 단순 유통하는 

사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요청대상 행위

관련 법령의 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

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

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

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

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1항).

1) 2024. 9. 15. 시행 전자금융거래법을 의미함. 이하 동일함.



법령해석 회신의 요지

외연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게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함.

   
다수의 사업자가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와 관련해 매입, 제휴, 계약 등의 외연상 관계로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해서는 한 사업자에만 선불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발생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선불충전금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게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4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 Partners

Korea Vietnam China Myanmar Russia Indonesia*

구독신청 율촌 간행물 더 보기 Contact Us

https://www.yulchon.com/ko/our-firm/location.do
https://www.yulchon.com/ko/main/main.do
https://www.yulchon.com/ko/newsletter/subscribe-to-newsletter.do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publications/legal-update.do
mailto:news%40yulchon.com

